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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제안이유

○ 정비사업을 통해 저층주거지 주차공간 및 공공공지 부족 문제를 해

결하기 위하여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정비기반시설에 공용주차장, 광

장 등을 추가하여 지원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함.

○ 「203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」에서 정비사업을

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등으로 구분을 명

시하여, 해당 계획의 수립ㆍ고시 때까지만 정비사업 유형을 구분 운

영하도록 한 유효기간 조항이 불필요해짐에 따라 해당 내용을 삭제

하고자 함.



2. 주요내용

가.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대상에 광장, 공공공지, 공용주차장을

추가함(안 제52조).

나. 「203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」 고시 때까지 정

비사업을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등으로

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한 유효기간 조항을 삭제함(안 부칙 제2조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








